
1 , 제안이유

0  지방자치법과  동법시행령의  개정에  따라  행정사무감사  및  조사에  관한  방법과  절차를 구

 체적으로 .정함

0  증인과  증언에  환한  규정둥을  제정하여  행정사무감사  및  조사  황동의  효율성을 제고하기

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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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골자

. 가  감사기간을 "3 "  일이내 에서 "7  일의 "  범위내 로 ( 2 )연장함 안 조

. 나  지방공기업에  의한  감사대상기관을 (  조정함 안 5 )제 조

. 다  감사  또는  조사대상사무에  국가  위임사무  및  시  위임사무 (  일부포함 안 6 )제 조

. 라  의회출석요구를  받은자가 , 불출석  증언  또는  진술거부시  과태료  부과 · (  규 정신설 안 9 )제 조

. 마  증인과  증언에  관한  규정 (  신설 란 9  제 조의 2)

. 바  증인의  보호  및  실비  보상  규정 (  신설 안 9 3)제 조의

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2  제 조 1  제 항중 " "  구 를 " ( " "  대구직할시달서구 이하 구 라 )"  한다 로 , 하고 ' "  슬관상읽위원회 를 "본회

 의  또는 "  소관상임위원회 로 , 하며  동조 2  제 항중 "  정기회  기간중 3 "  일이내 를 '  정기회의 회기내

7  일의 "  범위내에서 로  하고  동조 5  제 항중" "  구청장 을" (. 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이하' "구청장 이

 라 )"  한다 로 , 하고  동항중 " "  통지 를 " "  통보 로 . 한다

3  제 조 3  제 항  후단에 " , 다만  본회의가  특히  필요하다고  의결하면  본회의로  하여팜  조사를 행하게

 할  수 . 있다 "  를 . 신설한다

 동조 7  제 항중 " "  통지 를 " "  통보 로 . 한다

5  제 조 1  제 항 1  제 호중 " (  당해지방자치단체 구본청 )"  각실과 를 " (  대구직할시달서구 구본청 )"각실과

 로 , 하고  동항 3  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, 하고  동항 5  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3.  대구직할시달서구가  설치한  법 137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.지방공기업

5.  지방공기업법 79 2  제 조의 의규정에  의한 , 지방공사  공단외의  출자 ·  출연  법인중  구가 4분의

1  이상  출자  또는  출연하는 . 법인 , 다만  본회의가  특히  필요하다고  의결하는  경우에 구의

 출자  또는  출연에  관련된  업무 ·  회계 ·  재산에  한하여 . 실시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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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 제 조 1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감사  또는  조사  대상사무는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1.  법 9  제 조에  규정된  지방자치단체  사무범위내의 사무

2.  법 36  제 조 3  제 항에  규정에  의한  단체  및  기관이  위임받아  처리하는  국가사무와 대구직할시

 사무에  대하여  국회와  대구직할시의회가  직접  감사하기로  한  사무를  제외한 .사무

9  제 조 1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, 하고  동조 2  제 항중 '  감사  또는 "  조사위원회 를 " , 본회의  감사 또는

"  조사위인회 로 , 하며  동조 3  제 항과 4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 ①  본회의  감사  또는  조사위원회는  감사  또는  조사를  위하여  귈요한  때에는  그  의결로 현지확

 인 , 하거나  보고  또는  서류의  제출과  감사  또는  죠사대상기관의  장이나  그  보조기관의 ,출석

, 증언  의견진술을  요구할  수 . 있다  이  경우에  있어  현지확인의  통보  및  보고  또는 서류의

 제출이나 , 구청장  관계공무원  또는 .1  사무에  관계되는  자의 , 출석  증언  및  의견진술의 요구

 는  늦어도  그  현지 , 확인일 , 서류제출일  출석일등의 3  일전까지  의장을  통하여  이를 행하여야

. 한다

 ③ 1  제 항의  요구를  받은 , 구청장  관계공무원  또는  그  사무에  관계되는  자가  이에  응할 수

 없는  정당한  이유가  있는  경우에는  그  이유서를 , 출석  증언이나 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

 의장에게  제출하여야 . 한다

1  ④제 항의  요구를  받을  구청장  또는  관계공무원  및  그  사무에  관계되는  자가  정당한 이유없

 이  출석하지  아니하거나  증언  또는  진술을  거부한  때에는  의장의  통보등으로  구청장이 500만

 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할  수 . 있다

9  제 조의 2  를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9 2( ) 제 조의 증인선서  ①의장  또는  위원장이  증인에게  증언을  요구할  때에는  선서하게 ,하며

 선서하기  전에  의장  또는  위원장은  선서의  취지와  위증의  경운에는  고발될  수  있음을 알려

 야 . 한다

 ②참고인으로  출석한  자가  증인으로서  선서할  것을  승낙하는  경우에는  증인으로  신문할수

.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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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③  증인선서의  방식은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1.  선서는  선서서에  의하여야 . 한다

2.  선서서에는「양심에  따라  숨김과  보탬이  없이  사실  그대로  말하고만일

 위증의  벌을  받기로  서약하고  이에선서합니다」라고  기재  하여야 . 한다
 거짓이 있으면

3.  의장  또는  위원장은  증인으로  하여금  선서서를  낭독하고  서명날인하게  하여야 . 한다
 증인이  선서서를  낭독하지  못하거나  서명을  하지  못하는  경우에는  참여한공무원이

. 대행한다

4.  선서는  기립하여  엄숙히  하여야 . 한다

9  제 조의3  을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,다만

이를

9  제 조의3(  증인의  보호  및 ) 실비보상  ①  의회에서 , 증언  진술하는 , 증인  참고인이 , 방송보

 도등에  웅하지  아니한다는  의사를  표명하거나  특별한  이유로  회의의  비공개를  요구할때에는

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로 , 방송  보도를  금지시키거나  회의의  일부  또는  전부를공개하
 지  아니할  수 . 있다

 ③  의회에서 , 증언  진술한 , 증인  참고인이 그  사렬을  요구한  때에는  의장의  승인을얻어
 이를  교부할  수 . 있다

 ③ 9  제 조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서류의  제출이나 , 증언  진술을  하기  위하여  의회또는

'  기타의  장소에  출석한  자에  대하여는 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 증언둥  실비지급에관한
 조례에  의하여  여비둥  실비를 . 지급한다

10 . 제 조 11 , 제 조 12  제 초 및 17  제 조 중"  감사  또는 ·  조사위원회 를· , 본회의  감사  또는조사위원
"  회 로 . 한다

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항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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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행개  정 ( )안

2 ( ) 제 조 감사  ① (‥‥‥대구직할시달서구 이하

" "  구 라 )-  한다 본회의  또는  소관 상임위원

·.회

11정
·②위내에서

D버C일.내7기이ㄱ칠ㄱ

~  회③ ④

( )생략

(⑤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이하

" "  구청장 이라 ) · 한다 ‥‥통보 .

3 ( ) 제 조 조사 ~ (  ① ⓒ 현행과 )같음

 ③ tllHlllllrifHlltlii

, 다만  본회의가  특히  필요하다고 의결하면

 본회의로  하여금  조사를  행하게  할  수 있

츠그

2 ( ) 제 조 감사  ①의회는  구의  행정사무에 관

 하여  츠즈쓰그즈그프별로  감사를 . 행한다

, 다만  본회의의  의결로 (감사특별위원회 이

 하 " "  감사위원회 라 )  한다 를  구성하여 감사

 를  행할  수 . 있다

1  ②제 항의  감사는  매년  정기회  기간중 3일

 이내로 , 실시하되  상임위원회  또는 감사위

 원회가  운영위원회와  협의하여  작섣하고 본

 회의의  승인을  얻어  확정된 감사계획서에

 의하여 . 행한다

~  ③ ④ ( )생략

(  ⑤의회의장 이하 " "  의장 이라 )  한다 은 감사

 계획서가  본회의에서  승인된  때에는 지체없

 이  구청장에게  이를  통지하여야 . 한다

 제 3 ( ) 조 조사 ~ ①  ⓒ ( )생략

 ③의장은 2  제 항의  조사발의가  의결죄면 지체

 없이  본회의의  의결로  조사를  시행할 특별위

 원회를  구성하거나 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

 여  조사를  시행할 (  위원회 이하 " "조사위원회

 라 )  한다 를 . 확정한다

( )단서신설

 신 ·  굴조문대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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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 현행④ ⑥

( )생략

 ⑦의장은  조사계획서가  본회의에서 ◎인된

 때에는  즉시  구청장에게  이를 통지하여

 야 . 한다

5 (  제 조 감사  또는  조사의 )대상기관

 ① ( )2. 생략

( )생략

3.  당해지방자치단체가  설치한  법 137제
 조의  규정에  의한  지방공기업과 법제

137  조의  규정에  의한  지방공사  및 지

방공단

4. ( )생략

( )신설

~  ④ ⑥ (  현행과 )같음

통보‥‥

5 (  제 조 감사  또는  조사의 )대상기관

 ① (  현행과 )같음

1. _즈즈르즈그 르그즈뜨그프프느끄뜨
2. (  현행과 )같음

3.  대구직할시  달서구가  설치한 137법 조의

 규정에  의한 지방공기업법

 ② ( )생략

5 (  제 조 감사  또는  조사의 )대상사무

 ①감사  또는  조사는  법 9  조에  규정된 지방

 자치단체  사무범위내의  사무에  대하여 실시

. 한다

4. (  현행과 )같음

5,  지방공기업법 79  제 조의 2  의  규정에 의

 한  지방공사 ·  공단외의 , 출자  출연 법
 인중  구가 4  분의 1  이상  출자  또는 출연

 하는  법인 , 다만  본회의가  특히 필요하

. 르프끄르즈츠끄그뜨느즈르쓰프즈실시한다

 ② (  현행과 )같음

6 (  제 조 감사  또는  조사의 )대상사무

 ①감사  또는  조사  대상사무는  다음 각호와

. 같다

 범위내에의 사무

2.  법 36  제 조 3  제 항에  규정에  의한 단체

 및  기관이  위임받아  처리하는 국가사무

 와  대구직할시사무에  대하여  국회와  대무를

 제외한 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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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정 ( )안
9 (  행현제 조 감사

 또는  조사의 ) 방법 ,①본회의9 (  제 조 감사  또는  조사의 ) 방법  ①감사 또는

 감사  또는  조사위원회는  감사  또는 조사를 조사위원회는  감사  또는  조사를  위하여 필

 위하여  필요한  때에는  그  의결로  현지 확인 요한  때에는  그  의결로  현지확인을 하거나

 을  하거나  보고  또는  서류의  제출과 감사 보고  또는  서류의  제출과  감사  또는 조사대

 또는  조사대상기관의장이카  그  보조기관 및 상기관의  장이나  그  보조기관의  출석 ,증언

 그  사무에  관계되는  자의 , 출석 , 증언 의견 의견진술을  요구할  수 . 있다

 진술을  요구할  수 . 있다

 이  경우에  있어  현지확인의  통보  및 보고 이  경우에  있어  현지  확인의  통보 확인의

 또는  서류의  제출이나  구청장 관계공무원 통보  및  보고  또는  서류의 , 제출 관계인의

 또  그사무에  관계되는  자의 , 출석  증언 및 출석증언에  관한  요구는  의장을 경유하여

 의견진술의  요구는  늦어도  그 ,현지확인일 하며  늦어도  그  해당일 3  일전까지 해당자

, 서류제출일  출석일둥의 3  일전까지 의장을 또는  해당기관에  도달되도록  하여야 . 한다

 통하여  이를  행하여야 . 한다

1  ②제 항의  요구를  받은  관계인  또는 관계

 기관은  조례에서  특별히  규정한  경우를 제

본회 외하고는  누구든지  이에  응하여야 , 하며 감

, 의  감사  또는 조사위원회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 사  또는  조사위원회의  활동에 협조하여야

. 한다

1  ③제 항의  요구를  받은  굴청장 관계공무원( )신설

 또는  그  사무에  관계되는  자가  이에 응할

 수  없는  정당한  이유가  있는  경우에는 그

 이유서를 , 출석  증언이나  의견진술일 등의

1  일전까지  의장에게  제출하여야 . 한다

1  ④제 항의  요구를  받은  구청장  또는 관계( )신설

 공무원  및  그  사무에  관계되는  자가 정당한

 이유없이  출석하지  아니하거나  증언 또는

 진술을  거부한  때에는  의장의 통보둥으로

 구청장이 500  만원이하의  과태료를 부과찰

 수 .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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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

( ) 신설 1 9  제 조의 2( ) 증인선서  ①의장  및 위원장이

 증인에게  증언을  요구할  때에는 선서하게

, 하며  선서하기  전에  의장  또는 위원장은

 선서의  취지와  위증의  경우  고발될  수 있음

 을  알려야 .한파

 ②참고인으로  출석한자가  증인으로서 선서

 할  것을  승낙하는  경우에는  증인으로 신문

 할  수 . 있다

 ③증인선서의  방식은  다음  각호와 . 같다

1.  선서는  선서서에  의하여야 . 한다

2.  선서서에는 「양심에  따라  숨김과 보탬이

 없이  사실  그대로  말하고  만일 거짓이

 있으면  위증의  벌을  받기로  서약하고 이

 에 선서합니다」라고  기재하여야 . 한다

 의장  또는  위원장은  증인으로 하여금

 선서서를  낭독하고  서명날인하게 하여

 야 . 한다 , 다만  증인이  선서서를 낭독

 하지  못하거나  서명을  하지  못하는 경

 우  참여찬  공무원이  이를 . 9 3(  대행한파 제 조의 증인의

 보호  및 ) 실비보상 ①의회

 에서 , 증언  진술하는 , 증인  참고인이 ,  방송 거나

 특별한  이유로  회의의  비공개를  요구송

 보도를  금지시키거나  회의  일부  또는 전

 부를  공개하지  아니할  수 .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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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행개  정 ( )안

 ②의회에서 , 증언  진술한  증인 참고인이

 사본을  요구한때에는  의장의  승인을 얻어

 이를  교부찰  수 . 있다

9  ③제 조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서류의 제

 출이나 , 증언  진술을  하기  위하여  의회 또

 는  기타의  장소에  출석한자에  대하여는 대

 구직할시  달서구의회에서의  증언등 실비지

 급에  관한  조례에  의하여  여비등  실비를 지

. 급한다

10 (  제 조 감사  또는  조사의 ) 장소  감사 또는

 조사는  감사  또는 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

 바에  따라  의회  또는 , 감사  조사리 대상현

 장이나  기타의  장소에서  할  수 . 있다

10 (  제 조 감사  또는  조사의 )장소 ‥‥‥‥‥‥

, 본회의  감사  또는 조사위원회‥‥‥‥‥‥‥‥

11 (  제 조 공개의 ) 원칙  감사  또는  초사는  공 i 11 :(  제 조 공개의 ) 원칙 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

. 개한다 , 다만  감사  또는  조사위원회의  의 1 , ‥‥‥‥‥‥‥‥본회의  감사  또는 조사위원회

 결로  공개하지  아니할  수 . 있다

12 (  제 조 제척과 ) 회피 ~  ① ③ (  현행과 )같음

 ④ IrtHIHllt*11 llIIHfH

, 본회의  감사  또는 ·.조사위원회

12 (  제 조 제척과 ) 회피 ~  ① ③ t )생략

1  ④제 항의  사유가  있는  의원은 .1 사안에

 한하여  감사  또는  조사위원회의  허가를 받

 아  감사  또는  조사를  회피할  수 . 있다

17 ( ) 제 조 준용규정  감사  또는 조사위원회의

, 구성  운영  등에  관하여  이  조례에 정하지

 않은  사항은  의회위인회조례와  의회 회의규

 칙을 . 준용한다

17 ( ) 제 조 준용규정 , 본회의  감사  또는 조사

 위원회 ‥‥‥‥‥

- 10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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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련 법령
0지방공기업법

79  제 조의 2(  지방공사  공단외의  출자 · ) 출연법인  ①지방자치단체는 2  제 조에 규정된

 사업을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자본금  또는  재산의 2  분의 1  미만을  출자 또는

 출연하여  지방자치단체외의  자와  공동으로  상법에  의한  주식회사  또는  민법에 의한

 재단법인을  설립 ·  운영할  수 . 있다  이 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 자본금  또는  재산의 4분

 의 1  이상을  출자  또는  출연하고자  할  때에는  미리  내무부장관의  승인을  얻어야 한

. 다  증자  또는  추가출연의  경우에도  또한 . 같다

1  ②제 항의  법인중  지방자치단체가  자년금  또는  재산의 4  분의 1  이상을 출자 또는

 출연하는  경우에는 55  제 조 · 64  제 조 · 71  제 조 · 75 2 제 조의  및 75 3  제 조의 의  규정을 준

. 용한다

1  ③제 항의  법인중  지방자치단체가  자본금  또는  재산의 4  분의 1  이상을  출자 또는

 출연하는  법인에  대하여  당해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경영상황에  관한  보고  및 서류의

 제출을  요구하거나  당해  지방자치단체의  출자  또는  출연과  관련된  업무 ·  회계 ·재산

 에  대한  검사를  할  수  있으며  경영에  대한  지도를  할  수 . 있다

 헝  사  소  송 법

148(  제 근친자의  형사책임과 ) 증언거부  누구든지  자기나  다음 각호의 1  에  해당한 관

 계있는  자가  형사소추  또는  공소제기를  당하거나  유죄판결을  받을 사실이 발로될

 염려있는  증언을  거부할  수 . 있다

1. , 친곡 , 호주  가주  또는  이러한  관계가  있던 자

2. ,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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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 (  제 조 업무상비밀과 ) 증언거부 , 변호사 , 변리사 , 공증인 , 공인회계사 , 세무사 대

, 서업자 , 의사 , 한의사 , 치과의사 , 약사 , 약종상 , 조산원 , 간호원  종교의  직에 있

 는  자  또는  이러한  직에  있던  자가  그  업무상  위탁을  받은  관계로  알게된 사실로서

 타인의  비밀에  관한  것은  증언을  거부할  수 . 있다 , 단  본인의  승락이  있거나 중대한

 공익상  필요있는  때에는 . 예외로 한다

157 (  제 조 선서의 ) 방식  ①선서는  선서서에  의하여야 . 한다

 ②선서서에는 「양심에  따라  숨김과  보탬이  없이  사실  그대로  말하고  만일 거짓말이

 있으면  위증의  벌을  받기로 맹·서합니다」라고  기재하여야 . 한다

 ③재판장은  증인으로  하여금 .  선 서서를  낭독하고  서명날인하게  하여야 . 한다  단 증

 인이  선서서를  낭독하지  못하거나  서명을  하지  못하는  경우에는  참여한  서기관 또는

 서기가  이를 . 대행한다

 ④선서는  기립하여  엄숙히  하뗘야 한다

-12-

(  다음  페이지에 )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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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1  제 조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  법 35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지방자치단체의  사무에  대한  감사는  매년  정기회의 회기내에
. 실시한다

17  제 조의  제목중 "  조사위원회의 "  구성 을 "  조사위원회등의 "  구성 으로 , 하고  동조  본문중 "소

 관상임위원회별로  또는  특별위원회를  구성하여  이를  행하게  하여야 "  한다 를 "본회의에서

 이를  행하거나  소관  상임위원회별로  또는  특별위원회를  구성하여  이를  행하게  할  수 있다
"  로 . 한다

17 2  제 조의 에 4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 ④ 17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 본회의에서  직접  감사  또는  조사를  행한  경우에는 1 2제 항제 호

 내지 5  제 호의  사항을  기재한  감사  또는  조사계획서를  작성하여  의결하고  지체없이  이를당
 해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통보하여야 . 한다

17 3 1 4  제 조의 짜 항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 하고  동항에 6  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4.  당해 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한  법 137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지방공기업

6.  지방공기업법 79 2  제 조의 의  규정에  의한  지방공사 ·  공단외외  출자 ·  출연법인중 지방자

 치단체가4  분의 1  이상  출자  또는  출연하는 , 법인 , 다만  본회의가  특히  필요하다고의결하

 는  경우에  지방자치단체의  출자  또는  출연에  관련된  업무·  회계 ·  재산에  한하여 . 실시한다

17 4 제 조의 1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, 하고  동조에 3  제 항  내지 1  제 항을  각각  다음과  같이 신설한
. 다

 ①  법 36 4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현지확인의  통보  및  서류의  제출이나지방자치단체의

, 장  관계공무원  또는  그  사무에  관계되는  자의  출석·  증언  및  의견진술의  요구는늦어도

 그  현지확인일·  서류제출일· · 출석일  등의 3  알전까지  의장을  통하여  이를  행하여야 . 한다

 ③ 1  제 항의  요구를  받은  지방자치단체의 , 장  관계공무원  또는  그  사무에  관계되는자가이

 에  응할  수  없는  정당한  이유가  있는  경우에는  그  이유서를  출석·  증언이나의결진술일등의
1  일전까지  의장에게  제출하여야 . 한다

 ④ 1  제 항의  요구를  받은  지방자치단체의  장  또는  관계공무원  및  그  사무에  관계되는자가

 정당한  이유없이  출석하지  아니하거나  증언  또는  진술을  거부한  때에는  법 36 5제 조제 항의

 규정에  의하여  당해  지방의회의장의  통보둥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500  만원이하의과태
 료를  부과할  수 . 있다

If3 ?Tt:il :·시행 !개정사항!령tIfit
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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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⑤  의장  또는  위원장이  증인에게  증언을  요구할  때에는  선서하게  하여야  하며 선서하기

 전에  의장  또는  위원장은  선서의  칠지와  위증의  경우에는  고발될  수  있음을  알려야 . 한다

 ⑥  증인선서의  방식에  관하여는  형사소송법 15f  제 조의  규정을 . 준용한다

17 5 제 조의  내지 17  제 조의 8  을  각각 17  제 조의 6  내지 17  제 조의 9  로  하고 17  제 조의 5  를 다음

 과  같이 . 신설한다

17 5(  제 조의 증인의  보호  및 :)  실비보상 ①  지방의회에서  증언  진술하는 , 증인  참고인이  방송 ·

 보도둥에  응하지  아니한다는  의사를  표명하거나  특별한  이유로  회의의  비공개를  요구할 때

 에는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로  방송보도를  금지시키거나  회의의  일부  또는  전부를 공개

 하지  아니할  수 . 있다

 ②  지방의회에서  증언  진술한  증인  참고인애  그  사본을  요군한  때에는  웨장의  승인을 얻

 어  이를  교부할  수 있다

 ③  법 36 4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서류의  제출이나  증인  진술을  하기  위하여 지방의회

 또는  기타의  장소에  출석한  자에  대하여는  당해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가  정하는  바에의하여

 여비둥  실비를 . 지급한다

17 7(  제 조의 종전의 If 5) 조의 4  제 항  및 17  제 조의 9(  종전의 17 8) 제 조의  단서중 "  감사  또는 조

"  사위원회 를  각각 "  본회의  감사  또는 "  조사위원회 로 . 한다

17 10  제 조의 을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17 10(  제 조의 국가  및  시도의  사무에  대한  감사의 )  실시방법둥 ①  법 36 3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의

 하여  국가사무와시  도의  사무에  대하여  시  도의회와  시 ·  군  및  자치구의회가행하는감

 사에  관하여는 16  제 조  내지 17  제 코의9  및 18  제 조  내지 19  제 조의2  의  규정을  각각준용한

. 다

 ⑦  법 35 3  제 조제 항  후단의  규정에  의하여  국회  또는  시 ·  도  의회가  감사를  실시한지방의

 회에  대하여  필요한 xl  료를  요구한  때에는  이에  응하여야 . 한다

(  다음  페이지에 )계속

-14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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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③  공덧꿀가 1  ◎ 굿의  ◎◎를  할때에는 33:  튼을  경유하여야 . 한다

35 (  ◎ 쳔 퓨랐를졌료표  및 ) 챌표빌  ①  첬◎◎출는  매년 1  티  당해  핍◎흐◎료떨의 출쓿에

 대하여  똔 ·  교에  있어서는 10 , ㅁ  ◎ ·  티  및 흐』지르에  있어서는 7  디의  각  범위내에서 료토

 를 , 실시하고  빈◎흐◎료딸의  륵쟌중  쌀◎곡촌에  관하여  ◎출◎◎◎로  ◎출◎  또는 준쳐

 숱로  하여금 3  칙 쵸하게  할  수 . 있다

 ⓒ 1  뚤 쯧의  저효를  발의하고자  할  때에는  이유를  명시한  릅료으로  하여야 , 하며 춘료죠셔

3  쑨의 1  이상의  절풀가  있어야 . 한다

 ③  번◎흐◎료삠  및  그  툰이  위임받아  처리하는  텨출룰팬와  ◎ ·  료의  풀잰에  대하여 트굴

 와  ◎ · 38  료 출가  직접  료켤하기로  한  록곯틀  제외하고는  그  료료를  각각  당해  ◎ 료◎블

 와  ◎ ·  히  및  흐룬뜨◎출가  행할  수 . 있다  이  경우  트출와  ◎ ·  료◎출는  그 료효찰◎에

 대하여  당해 럭◎」볶끝에  필요한  뜬밟를  요구할  수 . 있다

 ④ 1  뜰 룻의  뽀료  또는  져쵸와 3  툰 룻의  뽀쪼를  위하여  필요한  때에는  ◎런◎칠을 하거나

 롤◎◎토을  요구할  수 , 있으며  럭◎후◎료땀의  툿  또는  탤◎◎참텃이나  그  촐쳔에 관계되

 는  곤를  출석하게  하여 골」ㄴ으로서  호글한  후  료◎하게  하거나 A  픗롤 으로서  의견의 딴◎을

 요구할  수 . 있다

 ⑤ 4  뜰 웃의  쏟◎에  의한  죠◎에서  ◎◎죠◎을  한  골에  대하여는  ◎런할  수 , 있으며 4툴 룻

 의  출석요구를  받은  롤가  정당한  이유없이  출석하지  아니하거나  죠◎  또는  뗘◎을 거부하는

 때에는 500  ◎원이하의  잘◎밝를  텄쳔할  수 . 있다

 ⑥ 5  뜰 쯧의  똘◎에  의한  쌀◎탄 rt  떴근◎ 는 20  봇 ◎의  뽈◎에 . 의한다

 볐 5  ◎ 쳤
3 360(  래 턴 뱄◎쳐또료멸에

 관한  쟌갈의 ) 패◎  ◎◎흐◎료떨의  ◎깟에  의하여  이  쌉에 정한

 것을  제외하고  필요한  사항은  따로  ◎챠로 . 정한다

131 (  ◎ ◎ 번◎굴숱롯의  ◎몰 · ) 료별  ①  천◎츱◎료빰는  견토의  ◎찬◎긴과  론쏜의 효율

 적  수행을  위하여  첬◎◎쇼봇을  ◎랄 ·  챌뜰할  수 . 있다

 ②  런◎◎쇼봇의  ◎쁠  챌쁠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은  따로  팝챠로 . 정한다

138fH(  ◎ ◎◎골술론이  아닌  번◎굴◎  및  고토의 ) ◎고 (삭 fl)

 지  방  자  치 법


